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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2017년과 2018년 각각 뇌사자 기증 (Donation after brain 
death: DBD) 수는 515명 (인구 100만 명당 10.01명)과 449명 

(8.70명)으로 감소하였다.1) 한 연구에 따르면 이러한 DBD 감소

의 이유는 호스피스 및 완화의료 또는 임종 시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의 제정 때문이라고 한다.2) 이 법률 이전에는 

뇌사 가능성이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를 중단하는 합법성이 불

분명했고, 환자의 뇌사판정과정은 환자나 그 가족이 뇌사자기증

에 동의해야만 진행할 수 있었다. 본 법률의 시행으로 환자와 그 

가족은 장기기증과 상관없이 뇌사선언 없이도 연명의료를 중단

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그동안 많은 연구에서는 16세 이상의 

미성년자를 포함하여 살아있는 자의 장기기증과 뇌사자 장기 

수가 매우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2-4) 이러한 최

근 감소는 더 많은 장기기증의 필요성을 보여주고 있다.
그 외에도 살아있는 자의 장기기증이 증가하면서 윤리적인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사망자의 장기기증을 확대해

야 한다. 현재 국내에서 장기기증에 대한 동의의 법적 연령은 

19세이지만 이식 수혜자가 기증자의 부모인 경우 기증자는 16
세까지 가능하다.8) 청소년의 심리적 사회적 성숙도를 둘러싼 

논쟁으로 인해 미성년자의 장기기증과 관련하여 직간접적으로 

강제된 동의에 대한 민감성, 살아있는 자의 장기기증에 대한 

기증자의 장기적인 건강상의 영향을 고려할 수 있는 능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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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할 수 있다는 점 등의 우려가 있다.9) 특히 살아있는 자의 

기증의 경우에는 재정적으로 취약한 상태의 기증자가 선의의 

기증보다는 금전적인 이해관계로 유인이 될 수 있는 추가적인 

우려가 있다.10) 윤리적 논쟁의 영향을 완전히 받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사망한 자의 기증은 동의에 대한 심리적으로 강압적

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여지가 적다.
이러한 국내 장기기증을 확대시킬 가능성이 있는 분야로 순

환정지후 장기기증 (DCD: Donation after circulatory death)에 

대한 법적 윤리적 논의가 제기되고 있고, 점차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실정이다. 순환정지 후 장기기증은 심장사로 인해 혈액

순환이 멈춘 환자로부터 장기를 기증하는 것을 말하며 순환정

지 시기에 따라 심폐 기능이 소실된 상태에서 사망을 선언 후 

장기를 구득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순환기 사망자는 자발적

으로 호흡하고 순환을 유지하는 능력을 불가역적으로 상실하

는 것이다. 이에 따라 순환기 사망기준을 사용하여 사망이 확

인된 자의 장기기증을 의미한다.5) 따라서 심장에 전기적 활동

의 징후가 있어도 자발적 순환이 없는 맥박이 없는 환자는 사

망한 것으로 선언될 수 있다.6) 
뇌사는 뇌의 기능이 상실되었으나 자율신경이 잘 보존되어 

심장의 기능은 유지된 상태이며 심장사의 경우에는 심정지로 

인해 회복이 자발적인 심장활동이 없는 상태로 현재 우리나라

에서는 뇌사로 인한 장기이식은 법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다양

한 임종 상황을 구분해야 하는 필요성을 해결하기 위해 비심

박기증 (Nonheart-Beating Donor: NHBD) Maastricht 분류기

준 (Maastricht Classification)은 네덜란드 Maastricht에서 처음 

열린 비심박기증자에 대한 국제 워크숍에서 공식화되었다.7) 
이러한 간단하고 유용한 분류기준은 원래의 Maastricht 분류기

준 이후 더 관련성이 높아진 시나리오를 포함하기 위해 수정

된 Maastricht 분류기준 (Table 1)으로 나중에 2013년 수정되었

다.6) 이러한 간단하고 유용한 분류는 이후 각 국가 법률의 고

유한 요구사항을 충족하도록 수정되었다. 예를 들어, 네덜란드, 
벨기에 및 룩셈부르크와 같은 특정 유럽 국가에서는 안락사가 

합법적으로 승인되었기 때문에 안락사 후 장기기증 가능성을 

포함하는 다섯 번째 범주가 추가되었다.6) 한국에서는 2000년

에 업데이트된 Maastricht 분류기준이 더 많이 사용되고 있다 

(Table 1).
본 연구에서는 DCD 영역을 확대하기 위한 법적 윤리적 장

애물은 없는지 혹은 의학적 불명확성은 없는지를 본 연구에

서 검토하고자 한다. 법적으로 사망은 심장사를 인정하고 장기

이식을 위해 예외적으로 뇌사를 인정하고 있다. 비록 아직 뇌

사는 아니지만 순환정지를 사망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윤리적 법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한 논의의 출발점으로 

삼고자 한다. 이에 따라 다른 국가에서 특히 카테고리 III DCD
을 포함한 성공적인 DCD, 우리나라가 카테고리 III DCD를 허

용하기 위한 입법적 도입가능성을 검토하고자 한다. 

법적 규율과 현황

국가의 고유한 법률에 따라 각 국가에서 시행되는 DCD 범
주가 다르다. 우리나라에서는 카테고리 IV만 실행된다.2,8) 본 

연구에서는 한국이 추구해야 할 장기기증의 유형인 카테고리 

III DCD는 뇌사에 대한 신경학적 기준을 완전히 충족하지 못

했지만 치명적인 뇌손상을 입은 후 순환기 사망을 기다리는 

생명유지 치료환자를 대상으로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가족 

구성원은 두 가지 독립적인 동의를 할 수 있다. 하나는 연명치

료를 철회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DCD에 대한 것이다. 가족 

구성원으로부터 이러한 두 가지 별도의 동의를 얻은 후 의사

는 생명유지 장치를 철회하고 환자를 관찰하여 심장이 자발

적으로 다시 뛰지 않도록 할 수 있다. 각 국가 또는 주의 입법

에서는 규정한 특정기간 동안 순환이 없는 것을 관찰한 후 의

사는 환자가 사망했다고 선언하면 이식팀이 장기보존 및 구

득과정을 시작할 수 있다.6,11)

논     의

1. DCD에서 순환기 사망의 정의를 채택할 필요성

먼저 카테고리 III DCD에 대한 일반 프로토콜을 논의해야 

Table 1. The Modified Maastricht Classification of DCD12)

Category I Dead on arrival Uncontrolled
Category II Unsuccessful resuscitation out of hospital Uncontrolled
Category III Awaiting cardiac arrest following withdrawal of care Controlled
Category IV Cardiac arrest after brain death Uncontrolled
Category V Cardiac arrest in a hospital patient Uncontroll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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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생명유지 치료를 중단한 후 환자는 결국 수축기에 도달

한다. 이 시점에서 의료진은 “노터치 타임 (no touch time)”에 

들어가게 된다. 즉, 자가소생 (autoresuscitation)을 배제하기 위

해 환자를 접촉없이 관찰해야 한다. 지역 또는 국가의 규정에 

따라 “노터치 타임”은 2~5분 동안 지속된다. 자가소생이 없는

지 환자를 관찰한 후 환자의 사망을 선언할 수 있다. 이 시점

에서 심장과 뇌의 회복을 막기 위해 관상 동맥으로의 혈류와 

대뇌 순환이 차단되는 경우 장기의 생존시간은 달라질 수 있

다.13)

이 과정에서 “cardiac death” 또는 “nonheart beating”이라

는 용어는 죽음의 정의에서 단일장기 (심장)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개념적 한계를 보여주고 있다. 재관류 (reperfusion) 중
에 심장을 수동으로 또는 기계적으로 인위적으로 압축하여 기

능하는 심장으로 인식할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 이것은 

“cardiac death” 또는 “nonheart beating”과 같은 용어를 사용

하는 경우 재관류를 겪고 있는 신체의 기증자의 사망을 법적으

로 판단하는 데 오해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순환기 사망”
이라는 용어는 인공호흡이나 체외막산소화장치 (ECMO)와 같

은 기술적 진보가 자발적으로 호흡하고 순환을 유지하는 능력

이 회복 불가능한 상태였을 때 재관류 중에 순환과 호흡을 유

지하면서 호흡과 순환이 영구적으로 없음을 의미한다는 점이 

매우 중요하다.6) 
이러한 정의를 합법적으로 채택하면 법적 문제점을 방지하

고 DCD 프로토콜이 dead donor rule을 준수할 수 있다. 그렇

지 않으면 재관류 조치가 없다면 DBD가 법적으로 승인된 한

국의 기증자들은 피할 수 없는 뇌사를 기다려야 할 것이고, 그 

시점에서 장기의 생존력과 질이 악화될 수 있다.

2. DCD를 시행하는 국가의 장기기증의 증가

네덜란드에서는 DCD에 대하여 장기이식법 (National Organ 
Transplant Act, NOTA)에 규정하고 있다. 이에 의하면 DCD는 

인공호흡기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 비가역적 심정지가 발생한 

5분 후부터 가능하다고 규정되어 있다 (네덜란드 장기이식법 

제22조 제3항 참조). 이에 반하여 인공호흡기를 착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접촉금지 관찰기간이 없이도 사망을 선언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네덜란드 장기이식법 제22조 제4항 참조). 
영국에서는 DCD에 관하여 이식협회 (British Transplantation 

Society)가 정한 가이드라인으로 규정하고 있다. 법적인 효력

은 없으나, ‘순환사후 사망한 자로부터의 이식’ (Transplantation 
from deceased donors after circulatory death)이라는 제목의 가

이드라인 (British Transplantation Society Guidelines)은 2013
년 7월에 제정되고, 2014년에 최초로 출판되었으며 2018년 개

정되어 활용 중이다. 이에 의하면 심폐기준이 적용되는 경우 

사망은 인공적인 대뇌순환의 후속적인 회복이 없는 경우 5분

간의 지속적인 심폐정지 후 확인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미국은 통일사망판정법 (Uniform Determination of Death 

Act, UDDA)을 제정하여 명문으로 사망에 관한 정의규정을 두

고 있다. 이에 따르면 “순환과 호흡의 비가역적 정지 또는 뇌

간을 포함한 전뇌기능의 불가역적 정지한 사람은 사망한 것이

다. 사망의 판단은 승인된 의학적 기준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

다”고 하여 사망의 정의를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 (통일사망

판정법 제1조). 미국에서 잠재적 DCD의 기증자로는 회복 불

가능하고 불가역적인 신경학적 손상을 입은 환자가 고려되고 

있다. 이외에도 말기 근골격질환, 폐질환 및 증증 척추손상을 

입은 환자가 거론되고 있다. 미국에서는 DCD와 관련하여 접

촉금지 관찰기간을 2분이나 5분 이내로 할 것을 요구하고 있

다. 2분은 2분 동안의 순환정지 후 심장의 자동소생을 보장할 

문헌적 근거가 없다는 점과 5분은 장기를 관류하기 위한 온허

혈손상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점을 근거로 한다.
DCD는 미국 및 유럽의 다수 국가에서 시행되고 있으며, 유

럽 내에서는 영국, 네덜란드, 벨기에 등 10개국에서 활발히 시

행되고 있다. 임종 치료를 보는 방법들의 차이로 인해 일부 국

가에서는 이미 사망한 자의 장기기증의 상당부분에 DCD가 

기여하고 있다. 특히 2017년에는 스페인, 영국, 네덜란드가 각 

국가에서 사망한 자의 장기기증에서 DCD 비율을 주도했다 

(Fig. 1). 
영국에서는 ICU에서 일하는 의사들이 무의미한 치료상황12)

에 직면했을 때 연명의료의 중단 또는 제한하고자 하여 카테

고리 III DCD5)의 잠재력이 증가할 수 있다고 한다.
연명치료의 제한 또는 철회와 카테고리 III DVD의 잠재

력 증가 사이의 이러한 관계는 우리나라의 현재 상황과 관련

이 있다. 환자는 심장이 멈춰야 사망한 것으로 법적으로 선언

될 수 있지만, 환자의 가족이 DBD에 동의해야 뇌사도 사망으

로 인정된다. 우리나라에서 2018년 연명의료결정법이 시행되

기 전에는 환자 가족이 뇌사자의 장기기증에 동의하지 않으면 

뇌사결정절차가 이루어질 수 없었다.13) 이러한 법률의 시행으

로 장기기증에 대한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환자는 뇌사에 대

한 평가를 받을 수 있고 가족 구성원은 연명의료중단을 결정

할 수 있다. 이러한 법률의 변화는 환자와 그 가족에게 장기기

증에 대한 자유 의지를 정당하게 부여했지만, 한국에서 DBD
를 감소시킨 것으로 보인다.4) 그러나 이제는 불가역적 뇌손상

을 당한 환자의 가족이 환자가 뇌사로 볼 수 없더라도 연명의

료를 포기할 수 있으므로 카테고리 III DCD 옵션은 이전보다 

더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https://wcms.jejunu.ac.kr/medsci/index.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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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DCD의 발전

DCD는 일반적으로 뇌사기준이 인정된 후 1970년대와 

1980년대에 폐기되었지만 장기의 공급과 수요 사이의 격차

가 증가하여 많은 국가에서 DCD가 다시 도입되었다. DCD 
이식에서 장기간의 온허혈시간 (warm ischemic time)에 대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DCD의 성공률은 수년에 걸쳐 크게 향상

되었다. 위스콘신 대학의 후향적 연구에 따르면 카테고리 III 
DCD 환자의 신장이식 성공률은 환자 생존율과 이식편 생존

율 (graft survival rate)로 측정했을 때 신외-DCD 이식 전 기

간 (pre-extrarenal-DCD-transplant period) (1980~1992)에
서 신외 DCD 이식 후 기간 (post-extrarenal-DCD-transplant 
period) (1993~2008)까지 크게 증가했다. 또한 두 번째 기간 

동안 DCD와 DBD 신장이식 환자 사이에 환자생존 또는 이식

편 생존에 큰 차이가 없었다.14) 이와 유사하게, 스위스 취리히 

대학에서 카테고리 II, III 및 IV DCD 신장이식을 조사한 단일 

사이트 연구와 non-heart-beating kidney donations에 관한 미

국 신장데이터 시스템 데이터베이스 (United States Renal Data 
System database)의 조사는 둘 다 중요한 DCD와 DBD 신장

이식 환자 간의 장기이식 생존율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

다.15,16)

더욱이 신장은 DCD 기증자들이 찾는 주요 장기였지만, 최
근 몇 년간 DCD의 신외 이식 (extrarenal transplants)이 더 흔

하고 성공적이 되었다. 위스콘신 대학의 동일한 연구에 따르면 

DBD의 신장 및 신외 장기 이식이 필연적으로 DCD보다 더 

나은 결과를 얻을 수 있지만 DCD 수혜자는 성공을 측정하는 

여러 범주에서 DBD 수혜자와 큰 차이가 없음을 보여주었다. 
연구에서 1993년부터 2008년까지의 기간을 살펴보면 DCD와 

DBD 췌장 이식 환자와 폐 이식 환자 간에 환자 생존율과 이

식편 생존율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반면에 간 이식에서

는 DCD와 DBD 환자 사이에 환자 생존율과 이식편 생존율 모

두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14)

 

4. DCD와 관련된 윤리적 고려 사항

DCD 시행의 잠재적인 이점에도 불구하고 실무에 대한 논쟁

이 여전히 남아 있다. 한 가지 비판은 죽음을 결정하는 기준과 

관련이 있다. 현재 DCD 기증자의 순환 기능은 기증자가 사망

한 것으로 선언되기 위해 자발적인 심장수축기능이 없어야 된

다.17) 

순환기능의 영구적 중단은 순환기능이 자발적소생 (auto-
resus  citation)이 되지 않음을 의미한다. 이것은 환자를 관찰하

고 충분한 시간이 경과할 때까지 기다리면 확인할 수 있다. 연
구에 따르면 2~5분의 대기 시간을 권장하고 있다. 이는 영구적

인 중단을 확인하기에 충분히 길고 따뜻한 허혈성 시간 (warm 
ischemic time)으로 인해 장기손상을 가져오지 않는다. 환자나 

그 가족이 연명치료중단에 동의했기 때문에 심폐소생술을 시

행하지 않는다. 따라서 순환기 사망 (circulatory death)을 선언

하는 데 비가역성이 요구사항이 아니라는 일반적인 합의가 있

다.11,18,19) 그러나 DCD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순환 기능의 영구

적 상실과 불가역적 상실 사이에 환자가 죽어가고 있지만 아직 

죽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주장을 바탕으로 DCD의 반

대자들은 사망에 대한 심폐적 기준 (cardiorespiratory criteria 
for death)을 충족하는 환자가 결국 신경학적 기준 (neurological 
criteria)을 충족할 것이기 때문에 사망자로부터 장기를 적출하

기 전에 순환기 사망의 현재 정의를 넘어선 충분한 시간이 지

나야 한다고 주장한다.20)

또 다른 주제는 잠재적인 이해상충의 문제를 들 수 있다. 예

Figure 1. The relative contributions of DBD and DCD in deceased organ donations in some Western nations in 2018 measured in donors per mil-
lion population (Source: NHSBT).

https://wcms.jejunu.ac.kr/medsci/index.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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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들어, DBD 환자와 달리 DCD 환자는 기증자가 사망했다고 

선언하기 전에 헤파린 투여와 같은 장기회복을 준비한다. 기증

자 환자에 대한 모든 절차는 기증자에게 해를 끼치거나 완화

의료 (NEJM, 생명윤리)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 이러한 잠재적

인 이해상충을 해결하기 위해 환자의 생명유지치료중단결정

은 항상 기증결정 이전에 이루어져야 하고 장기기증의사와 별

도로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사망한 환자를 치료하는 의료팀은 

장기구득팀과 이식팀과는 독립적이어야 한다.20,21)

이러한 논의의 확대는 기증자의 사망이 선언된 직후 침습

적 절차인 체외막형 산소화장치 (ECMO)의 사용을 포함한다. 
ECMO는 성공적인 이식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표적 장기의 

관류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지만, 그 메커니즘의 특성상 기증

자 신체의 순환 기능을 되돌릴 수 있다.22) 이 문제에 대응하여 

University of Michigan이 복부 장기구득과정에서 횡격막 위 

영역으로의 혈류를 차단하는 ECMO 프로토콜을 설계한 연구

도 있다.23)

그 외에도 소아 환자와 관련하여 추가적인 윤리적 문제가 

있다. 첫째, 소아 환자의 뇌는 성인 환자의 뇌보다 더 탄력적인 

경향이 있기 때문에 동일한 평가기준을 사용하여 뇌 손상의 

심각성 또는 비가역성을 정확하게 판단할 수 없다. 또한 부모

는 기부에 대한 대리 동의를 할 수 있지만 아동의 직접적인 동

의는 불가능하다. 마지막으로, DCD가 어린 환자와 그 가족의 

치료에 미치는 영향을 둘러싼 질문을 다루는 연구가 현재 부

족한 실정이다.24)

결     론

다른 국가에서 볼 수 있듯이 DCD는 이식 대기자 명단에 있

는 사람들에게 많은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의학적 발전과 

경험은 카테고리 III DCD 환자의 이식수술 성공률을 향상시

켰을 뿐만 아니라 신장 외에 폐, 췌장 및 간과 같은 장기를 더 

많이 사용할 수 있게 했다. 
최근 몇 년간 우리나라에서 사망자의 장기 기증의 감소와 

함께 다른 국가에서 입증된 카테고리 III DCD의 장점을 고려

하여, 관련된 당사자들에게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방법과 현재

의 뇌사자뿐만 아니라 DCD 이식을 확대하는 것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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